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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2023-1995호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더샵 그랑시엘(조촌동) 아파트 입주에 따라 통반조정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2. 개정내용
  ❍ 조정내용 : 총 증 3개통 12개반

구  분 기   존 변   경 조 정 내 용

조촌동 54개 통 224개 반 57개 통 236개 반 (증 3개 통  12개 반)

군산시 847통‧분리 2,792개 반 850통‧분리 2,804개 반 (증 3개 통  12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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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부내용

  

동  명 통 반 관    할    지    번

조촌동

55

1 2의 28(더샵 디오션시티 그랑시엘 501동 102~2401호)

2 2의 28(더샵 디오션시티 그랑시엘 501동 103~2905호)

3 2의 28(더샵 디오션시티 그랑시엘 502동 102~2401호)

4 2의 28(더샵 디오션시티 그랑시엘 502동 103~2905호)

56

1 2의 28(더샵 디오션시티 그랑시엘 503동 102~1901호)

2 2의 28(더샵 디오션시티 그랑시엘 503동 103~2705호)

3 2의 28(더샵 디오션시티 그랑시엘 504동 102~2002호)

4 2의 28(더샵 디오션시티 그랑시엘 504동 103~2805호)

57

1 2의 28(더샵 디오션시티 그랑시엘 505동 301~2802호), 상가

2 2의 28(더샵 디오션시티 그랑시엘 505동 103~2905호)

3 2의 28(더샵 디오션시티 그랑시엘 506동 201~2902호)

4 2의 28(더샵 디오션시티 그랑시엘 506동 203~27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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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행정지원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우) 54078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행정지원과 (☎063-454-2244, FAX 454-6005)
      - 전자우편 : susu0208@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행정지원과 시정계
       (☎ 063-454-224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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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이ㆍ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이ㆍ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목 “이·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이·통·반의 명칭과 관할구

역(제2조와 관련)”으로 한다.

별표의 2.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중 조촌동 54란 다음에 55, 56, 57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 계란 및 동총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  명 통 반 관    할    지    번
해망동~대명동 현행과 같음

조촌동 1~14 현행과 같음
경장동 15~21 현행과 같음
조촌동 22~54 현행과 같음

조촌동

55

1 2의 28(더샵 디오션시티 그랑시엘 501동 102~2401호)

2 2의 28(더샵 디오션시티 그랑시엘 501동 103~2905호)

3 2의 28(더샵 디오션시티 그랑시엘 502동 102~2401호)

4 2의 28(더샵 디오션시티 그랑시엘 502동 103~2905호)

56

1 2의 28(더샵 디오션시티 그랑시엘 503동 102~1901호)

2 2의 28(더샵 디오션시티 그랑시엘 503동 103~2705호)

3 2의 28(더샵 디오션시티 그랑시엘 504동 102~2002호)

4 2의 28(더샵 디오션시티 그랑시엘 504동 103~2805호)

57

1 2의 28(더샵 디오션시티 그랑시엘 505동 301~2802호), 상가

2 2의 28(더샵 디오션시티 그랑시엘 505동 103~2905호)

3 2의 28(더샵 디오션시티 그랑시엘 506동 201~2902호)

4 2의 28(더샵 디오션시티 그랑시엘 506동 203~2705호

동  계 57 236
경암동~산북동 현행과 같음

동총계 510 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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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이·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1. (현행과 같음)
2.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별표]
이·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제2조

와 관련)

1. (현행과 같음)
2.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동  명 통 반 관    할    지    번

해망동~
대명동

생략

조촌동 1~14 생략
경장동 15~21 생략
조촌동 22~54 생략
조촌동 해당없음

동  
계

54 224

경암동~
산북동

생략

동총계 507 2,162

동  명 통 반 관    할    지    번

해망동~
대명동

현행과 같음

조촌동 1~14 현행과 같음
경장동 15~21 현행과 같음
조촌동 22~54 현행과 같음

조촌동

55

1
2의 28(더샵 디오션
시티 그랑시엘 501동 
102~2401호)

2
2의 28(더샵 디오션
시티 그랑시엘 501동 
103~2905호)

3
2의 28(더샵 디오션
시티 그랑시엘 502동 
102~2401호)

4
2의 28(더샵 디오션
시티 그랑시엘 502동 
103~2905호)

56

1
2의 28(더샵 디오션
시티 그랑시엘 503동 
102~1901호)

2
2의 28(더샵 디오션
시티 그랑시엘 503동 
103~2705호)

3
2의 28(더샵 디오션
시티 그랑시엘 504동 
102~2002호)

4
2의 28(더샵 디오션
시티 그랑시엘 504동 
103~2805호)

57 1
2의 28(더샵 디오션
시티 그랑시엘 505동 
301~2802호), 상가



제664호                         시     보                    2023. 10. 16.(월)

- 6 -

2
2의 28(더샵 디오션
시티 그랑시엘 505동 
103~2905호)

3
2의 28(더샵 디오션
시티 그랑시엘 506동 
201~2902호)

4
2의 28(더샵 디오션
시티 그랑시엘 506동 
203~2705호

동  
계

57 236

경암동~
산북동

현행과 같음

동총계 510 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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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O 성명(단체명) :

O 주      소  :

O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제664호                         시     보                    2023. 10. 16.(월)

- 8 -

군산시 시설관리사업소 예술의전당관리과 공고 제2023–22호

「군산어린이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및」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와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 1항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군  산  시  장

「군산어린이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어린이공연장 직제개편에 따른 권한위임자 변경

2. 주요내용

 ❍「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권한위임)

    - (현  행) 권한을 군산시 아동청소년과장에게 위임한다.

    - (개정안) 권한을 군산시 예술의전당관리과장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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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11월 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예술의전당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주소: (54102) 군산시 백토로 203, 군산예술의전당

  ❍ 전화: ☏063-454-5743, FAX) 063-465-5745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예술의전당관리과 어린이공연장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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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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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아동청소년과장”을 “예술의전당관리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권한위임) 시장은 제3조부

터 제10조까지의 권한을 군산시 

아동청소년과장에게 위임한다.

제11조(권한위임) --------------

---------------------- 예술의

전당관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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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설관리사업소 예술의전당관리과 공고 제2023–23호

「군산어린이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와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군  산  시  장

「군산어린이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어린이공연장 대관절차의 현실화 및 설비 관리의 명확화

2. 주요내용

 

❍「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대관신청

     및 서류제출) ④항

    - (현  행) 대관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사용예정일 45일전까지

    - (개정안)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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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대관신청

     및 서류제출) ⑤항

    - (현  행)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30일전까지

    - (개정안)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6일전까지

 

❍ 「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설비 또는  

       기기관리) ③항

    - (신  설)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 「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설비 또는  

       기기관리) ④항

    - (신  설)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 등에 대하여는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11월 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예술의전당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주소: (54102) 군산시 백토로 203, 군산예술의전당

  ❍ 전화: ☏063-454-5743, FAX) 063-465-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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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예술의전당관리과 어린이공연장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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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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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조 중 “규칙은 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규칙은

「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중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대관대상자로 선정된”을 “사

용허가를 받고자 하는”으로, “45일전”을 “10일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

항 중 “30일전”을 “6일전”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장”을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 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 등에 대하여는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

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임의로 처분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64호                         시     보                    2023. 10. 16.(월)

- 17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 어린

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규칙은 「군산 어

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

제2조(대관신청 및 제출서류) ① 

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

4조에 따른 군산 어린이 공연장

의 대관은 정기대관과 수시대관

으로 구분한다.

제2조(대관신청 및 제출서류) ----

--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라 대관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사용예정일 45일전

까지 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공연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한다.

  ④ ---------- 사용허가를 받고

자 하는 --------- 10일전------

-----------------------------

-----------------------------

-----.

  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에는 사용예정일 30일전까지 사

용허가 변경신청서(별지 제3호서

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⑤ ---------------------------

--------- 6일전---------------

-----------------------------

-----------.

제3조(사용허가) ①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

을 때에는 사용가능 여부와 사용

료 납부방법을 신청인에게 시설

제3조(사용허가)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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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허가서(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통지하여야 한다.

-----------------------------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설비 또는 기기관리) ①ㆍ② 

(생  략)

제8조(설비 또는 기기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 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

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

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

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

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

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 등에 대하

여는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

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

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임의로 처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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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고시 제2023–153호

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건물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10.  6.

 군   산   시   장

  ○ 고시내용: 도로명주소 부여 12건, 폐지 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별  도  첨  부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063-454-398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2023. 10. 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법관계 주소로 사용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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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

소고시일

이동

사유

도로명고

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

번호

폐지

전라북도 군산시 신풍길 25 (신풍동) 　 20230927
건물

철거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신도

미용

실
건물

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285-4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옥구로 

127-7
20231004 　 20100125 지명을 도로명으로 부여 　

건물

번호

폐지

전라북도 군산시 원당길 51-1 (미룡동) 　 20230925
건물

철거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건물

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33-2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

2길 63-9
20230922 　 20150210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건물

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동 842
전라북도 군산시 칠성3길 41 

(미룡동)
20230928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건물

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대정리 854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구평길 

91
20230925 　 20070528 대정리 구평마을 소재 　

건물

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내흥동 911-1
전라북도 군산시 역전1길 26 

(내흥동)
20230925 　 20191104 군산역의 상징성을 위해 부여 　

건물

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505-19, 

501-6, 765-18, 766-4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항쟁로 

16
20230921 　 20090710 항일 항쟁의 역사적 사실 반영 　

건물

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이곡리 551-1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옥구동

로 74
20230920 　 20100125

옥구읍 동쪽에 위치한 도로, 상평

리,이곡리, 수산리통과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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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개사동 690
전라북도 군산시 뒷고지길 39 

(개사동)
20230919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건물

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94-1, 

94, 94-2, 95-2, 95-3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월포길 

129
20230919 　 20070528 성덕마을 소재의 옛도로이름 　

건물

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리 787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

길 122-8
20230918 　 20090508 섬이름 이용 　

건물

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661
전라북도 군산시 분멀3길 23 

(오식도동)
20230918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건물

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고봉리 89-4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고봉2

길 56
20230915 　 20070528 고봉리 고봉 마을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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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고시 제2023 - 16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 제7항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 10. 6.

군   산   시   장

▣ 고시사항

1. 시 행 자 : 국립해양조사원

2. 주    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51

3. 공사내용 : 해수유동관측소 설치

4. 공사장소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리 산 141-1 인근공유수면

5. 공사면적 : 5㎡

6. 공사기간 : 2023. 10. 11. ~ 2023. 1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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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고시 제2023 - 163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 제7항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승인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2023. 10. 6.

군   산   시   장

▣ 고시사항

1. 시 행 자 : 군산대학교 해상풍력연구원

2. 주    소 : 군산시 대학로 558(미룡동), 군산대학교 해상풍력연구원

3. 공사내용 : 고정식 해상기상탑 1기 설치

4. 공사장소 :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산109번지 인근 공유수면  

5. 공사면적 : 900㎡

6. 공사기간 : 2023. 10. 1. ~ 2024.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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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2023-1981호

군산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공사완료 공고

  군산시 고시 제2023-90호(2023.06.02.)에 의거 우리시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시행중인 군산시 개정면 633-7번지 일원 도시
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이 실시계획 대로 완료되었기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개정면 운회리 633-7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나. 명 칭 : 양돈사 비가림 캐노피 증축공사
3. 사업시행자
  가. 주 소 :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나. 성 명 : 군산시장(주택행정과)
4.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일 : 2023. 6. 2.～2023. 12. 31.(준공 2023. 9. 25.)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제외면적 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이름 주소 이름 주소 권리내용
1 개정면운회리 633-7 대 19,341 19,341 군산시

계 1필지 19,341 19,341
6.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7. 관계도서 : 게제실음 생략


